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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인터넷 화의 서비스  특성과 기존음성 화서비스간의 경쟁 계 분석을 통해 화망과 IP Phone망

간 합리 인 정산방안의 비교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연구방법론은 양방향(two-way) 상호정산체계에 따라 화망과 

IP Phone망간 정산방식을 무정산방식, 정액제방식, 정률제방식의 세가지 안으로 나 어 검토하 으며, 정산유형

별로 상호정산식을 도출하여 최 기본요   통화요 을 사회후생  차원에서 비교, 분석하 다. 

연구결과 인터넷 화의 요  정산식은 인터넷사업자의 시장 유율과 함께 가변 으로 변동하는 함수이며 소비

자후생에 매우 직 인 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각 안들의 특징, 국내 통신 산업에서의 용가능

성, 국내 인터넷 화의 시장상황  경쟁상황, 이용 가 산정의 공정성  투명성의 에서  시 에서는 정액

제의 사용이 권장될 수 있다. 그러나 향후 인터넷 화 소비자의 평균통화량이 지  수 보다 히 높아질 경

우, 그리고 인터넷 화의 시장 유율이 지 보다 훨씬 증가해서 기간통신의 체율이 높아질 경우에 소비자 후

생과 망투자비용의 효과 인 활용을 해 정률제로의 환을 고려해야 한다.

Key Words：VoIP, 상호 속, 양방향 상호정산    

ABSTRACT 

We introduced mathematical economic analysis model for understanding the fairness of charge from VoIP providers 

for interconnection of access network. In order to set up this model we made four assumptions predictable in the 

real world. Also we proposed two accounting method that is flat-rate-pricing and usage-based-pricing and tried to propose 

which method is more desirable to charge for interconnection on the basis of social welfare and activation of market 

competitiveness. The outcome of this study includes the reasonable accounting method for interconnection between 

telephone network and IP Phone network, which is most effective to ensure the social welfare and market competi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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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VoIP(Voice over Internet Protocol)로 표

되는 인터넷 화 서비스의 등장으로 인하여 기존 

음성 화 서비스와의 경쟁이슈가 두되고 있으며, 

한 착발신이 모두 가능한 IP Phone to IP Phone 

서비스의 등장은 기존 통신시장의 경쟁구도를 크게 

변화시키게 될 것으로 망된다. 이에 따라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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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사업자와 기존 음성 화 사업자간의 공정경쟁 

기반 조성을 한 련 정책들이 시 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 으로도 과거 통 인 음성 달 수단이

었던 PSTN 화 서비스와의 경쟁을 통한 인터넷

화 시장은 질 으로나 양 으로 격한 성장을 하

고 있으며, AT&T를 비롯한 세계 거  통신사업자

들의 인터넷 화 사업으로의 진출이 활발히 진행되

고 있음에 따라 인터넷 화 시장의 경우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망된

다.(Meisel, 2005) 

이를 해 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인터넷

화 서비스의 음성 화 시장 진출에 따른 기존 기간

통신 음성 화 서비스와의 경쟁 계, 인터넷 화 사

업자의 법  지  검토, 착신번호 체계, 상호 속은 

물론 통화품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터넷 화 서

비스 련 제도를 재정비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노

력들이 활발히 진행 에 있다.

2004년 말까지는 국내외 으로 인터넷 화 용어

에 한 통일된 개념이 부족하여 혼재되어 사용되

어 왔으며, 다양한 속 형태에 따른 제도의 정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한 정부의 계획에 따라 인터

넷 화에 하여 착신번호가 부여될 경우, 기존 기

간통신서비스를 사용하던 이용자들이 인터넷 화를 

1차 인 통신수단으로 체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

에 한 제도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4년 인터넷 화역무고시를 제정하

여 진입제도를 정비하 다. 

역무신설  사업자 허가사항과 련한 정부의 

정책방안을 살펴보면 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제3

조 제6호에 의거하여 인터넷 화를 기간통신역무로 

신설하 다. 이는 인터넷 화가 기존의 화와 같이 

시내외와 같은 통화권의 구분이 없으며, 이에 따라 

시내, 시외  국제 화 등 통화권에 따라 구분되고 

있는 기존 화역무의 범  안에서 인터넷 화 서

비스를 수용하기 힘들다고 보고, 이를 화역무의 

신규서비스로서 규정한 것이다.

재 호 정산원칙은 인터넷망에서 발신하여 기존

의 PSTN망 혹은 이동 화망으로 속할 경우 재

의 상호 속요율을 기 로 하여 사업자간 상호 속

료를 의하여 정산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한 

PSTN망 혹은 이동 화망에서 발신하여 인터넷망

(혹은 데이터망)으로 상호 속이 이루어질 경우는 

오랜 기간동안 가입자망 혹은 백본망 이용 가 수

을 반 하는 방안이 검토되어 왔으며 최근에 이

르러서야 정액제형태의 요 산정방식을 도입하겠다

고 결정이 된 상태이다. 

인터넷 화 사업자들의 생존과 직결될 것으로 

측되는 상호 속  속료 정산문제에 있어서는 

재의 시장상황과 재 혹은 미래의 경쟁 계를 고려

하고, 특히 이용 가 산정의 공정성  투명성이 확

보된 보다 합리 인 정산방안  기 을 마련하고 

제시하는 것은 매우 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게 다양한 인터넷 화 서비스 

련 이슈들  재 각 개별사업자간의 의견이 첨

하게 립하고 있는 상호 속  속료 정산문

제를 심으로 하여 시장상황  경쟁 계의 고려

뿐만 아니라 이용 가 산정의 공정성  투명성이 

확보된 보다 합리 인 정산방안에 한 기 으로서

의 정액제사용의 타당성, 그리고 향후 인터넷 화

의 시장 유율이 상승할 경우의 정률제도입의 필요

성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Ⅱ. 분석모형의 수립

2.1 분석모형의 수립

본 연구에서는 재 우리나라 기통신설비의 상

호 속기 에 규정되어 있는 화계 망과 데이터망

간 상호 속료의 무정산 원칙에서 상호간에 속료

를 지불하는 양방향 상호 속으로 변화함에 따라 

기간통신 서비스  인터넷 화 서비스의 균형가격

이 어떻게 변화하게 되는 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주로 쓰이는 기본 인 모형은 독립

망 속에 의한 효율  속료체계에 따른 기업이

윤의 변화를 다룬 Laffont & Tirole(1998)의 모형에 

기 하고 있다. 한 Amstrong & Doyle(1996)의 

통신산업에서의 속료 기본모형인 DF/CF (Domi-

nant firm/Competitive firm)모형을 통신시장 내에서 

존재하는 기간통신 사업자와 인터넷 화 사업자의 

최  속요 을 한 경쟁상황에 용시켜 보았다. 

김상택과 이형찬(1997)의 양방향과 일방향 계 속

에 따른 시장진입기업의 경쟁유인과 합리 인 속

료 도출에 한 분석도 본 논문에서 참고하 다. 

분석의 편의를 하여 다음과 같은 5가지의 기본 

가정을 도입하여 분석하고자 하 다.

첫 번째 가정으로는 통신서비스 시장 내에는 기

간통신 사업자(notated  : 이하 사업자)와 인터넷

화 사업자(notated : 이하  사업자) 두 개의 사업

자만이 존재한다고 가정하 다. 본 연구에서 기술하

는 기간통신 사업자라 함은 가입자망과 PSTN 백본

Copyright (C) 2005 NuriMedia Co., Ltd.
www.dbpia.co.kr



한국통신학회논문지 '05-10 Vol.30 No.10B

678

망을 보유한 기존 기간통신사업자를 포함하고 있는 

개념으로 규정하 으며, 인터넷 화 사업자라 함은 

가입자 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기존 기간통신 사

업자의 가입자 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화 서비스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별정통신사업자를 일컫는다. 

두 번째 가정으로는 통신서비스 시장 내 통신서

비스 가입자는 총 명이 존재하며, 통신서비스 시

장 내 신규가입자를 통한 가입자의 순증가는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자 한다. 신규가입자를 통한 가입자

의 순 증가 배제 가정에도 불구하고 시장 내에 존

재하는 명의 통신서비스 가입자들은 그들의 효용

에 근거하여 서비스 제공업자를 바꾸어 가입할 수 

있다. 이러한 가정은 1999년부터 유선통신 시장의 

성장이 이미 정체된 상태이고, 최근 들어서는 무선

시장의 성장 한 둔화추세에 있어 기존 많은 연구

들의 결과에 의하면 이미 국내 통신시장이 포화상

태에 이르 다고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 가정으로는 기간통신사업자는 물론 인터

넷 화 사업자의 가격 정책 공히 이부요 제(Two- 

part tariff)를 채택하는 것으로 가정하 다. 즉, 기본

요 과 통화요 으로 구분하여 소비자에게 요 을 

부과하고 있으며, 특히 인터넷 화 사업자와 기간통

신 사업자 공히 기본요 을 통해 서비스 제공을 

해 투자된 고정비에 한 보상을 시도하는 것으로 

가정하 다. 

네 번째로 통신시장 내 존재하는 명의 가입자

는 기간통신 사업자 혹은 인터넷 화 사업자 등 두

개의 사업자  하나의 사업자에게만 가입하여 서

비스를 제공받는 경우를 가정하 으며, 두개의 사업

자에 동시 가입하여 두개의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

받는 경우는 배제하 다. 

마지막 다섯번째 가정으로는 통신시장 내 존재하

는 명의 가입자들의 인터넷 화 서비스와 기간통

신 서비스(유선  무선통신 서비스)에 한 수요함

수는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 다. 즉, 인터넷 화 서

비스와 기간통신 서비스 공히 통화요 ()에 해 

소비자는 ()에 한 수요함수를 가정하고 통신서

비스 분(unit-minute)을 사용함으로 얻게 되는 효용

함수 한 동일하다고 가정하 다. 네 번째 가정을 

수식으로 도출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xp)x(u{maxarg)p(x ixi −=  (1)

식 (1)에 의거하여 기간통신 사업자에 가입하고 있

는 가입자의 총 순효용함수()는 다음에 제시되는 

식 (2)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 

        iiiiiii m)p(xp)]p(x[u)m,p(v −−=  (2)

가입자들의 총 순효용함수를 나타내는 식 (2)에서의 

첫번재 항인 )]p(x[u i 는 가입자들이 통신서비스 

를 이용함에 따른 효용을 함수의 형태로 제시한 것

이며, 이 효용함수에서 통신서비스 를 이용함에 따

라 가입자들이 지불하게 되는 가격을 제외하게 되

면, 이는 곧 )m,p(v iii , 즉 가입자들의 총 순효용함

수가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만일 어느 하나의 서비스 사업자(기간

통신 사업자 혹은 인터넷 화 사업자)에 가입하고 

있는 가입자가 다음과 같은 조건이 만족하게 되면, 

재 가입하고 있는 사업자에서부터 다른 서비스 

사업자로 가입을 환하게 될 것이다. 

          )m,p(vz)m,p(v iiijjj >−  (3)

의 식 (3)에서 가 의미하는 바는 통신시장 내 

존재하는 한 가입자가 기간통신 사업자에 가입하여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다가 다른 통신사업자로 가입을 

변경하여 통신서비스를 제공받게 되었을 경우 발생

하게 되는 환비용(Switching Cost)을 의미한다. 

환비용()에는 번호변경에 따른 비용 뿐만 아

니라 잠김효과(Lock-in Effect), 인터넷 화 사업자

들의 통화품질, 사용의 편리성, 랜드 효과(Brand 

effect) 등에 따른 만족도 차이 등의 각종 유형  

비용  무형  비용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식 (3)은 만일 기존 기간통신 사업자에 

가입하여 통신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소비자가 인

터넷 화 사업자로 환 가입하여 인터넷 화 서비

스를 이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체 순효용이 기존

의 기간통신 서비스를 사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체 순 효용에 환비용을 더한 값보다 크면 그 가

입자는 인터넷 화 서비스로 환하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 분석의 편의를 하여 기간통신 서비스에 

가입하고 있는 가입자들이 [0, ] 범  내에 균일하

게 존재하고 있다고 가정하고자 한다. 즉, 통신시장 

내 존재하는 소비자들은 각기 다른 환비용()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은 각자 가지고 있는 환비용

()에 따라 [0, ]사이에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결국 아래에 제시되는 식(4)에 따라 만일 

환비용 가 ∈[0, ] 범  내에 존재하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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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서비스 가입자들은 인터넷 화 서비스로 환

하게 될 것이며, ∈[, ] 범  내에 있는 가입자

들은 환하지 않을 것이다. 

1k0  and kz0      ),m,p(vz)m,p(v 0iii0jjj ≤≤<<=−  (4)

따라서 식(1)~(4)를 토 로 기간통신 서비스 가입자

들이 인터넷 화 서비스로 환하는 비율을 수식으

로 도출해 보면, 다음 식(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k)]m,p(v)m,p(v[ iiijjj ×−  (5)

이때의 값은 인터넷 화 서비스와 기간통신 서비

스의 체정도, 다시 말해 인터넷 화 서비스와 기

간통신 서비스와의 경쟁강도를 나타내는 모수로 가

정할 수 있다. 식 (5)에서 알 수 있듯이 값이 증가

하게 되면(값이 1에 가까워 질 경우: 1k → ), 기간

통신 서비스 가입자들이 인터넷 화 서비스로 환

하는 비 이 커지게 되며, 값이 감소하게 되면(값

이 0에 가까워 질 경우: 0k → ), 기간통신 서비스 

가입자들이 인터넷 화 서비스로 환하는 비 이 

작아지게 됨을 알 수 있다. 이는 결국 인터넷 화 

서비스에 해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도(인터넷

화 서비스와 기간통신 서비스와의 체도)가 높아지

게 되면(값이 증가), 기간통신 서비스 가입자들이 

인터넷 화 서비스로 환하는 비 이 높아지게 된

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 까지 정리한 논리를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

의 분석 상이 되는 인터넷 화 서비스의 기간통신 

사업자의 가입자 망 사용에 이용 가의 지불, 즉 데

이터망과 화망간 속시 속통신료의 정산이 이

루어지게 되면, 기간통신 사업자 의 시장 유율 변

화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kmpvmpvsmmpps jjjiiiijijii ×−+= )],(),([),,,( 0
 (6)

의 식(6)에 따르면, 기간통신 사업자 의 시장

유율은 기간통신 서비스가 인터넷 화 서비스에 비

해 가입자에게 더 많은 효용을 가져다주게 되면 상

승화게 됨을 알 수 있고, 만일 인터넷 화 서비스에 

비해 은 효용을 가져다주게 되면, 가입자들은 인

터넷 화 서비스로 환하는 비율이 커지게 됨을 

알 수 있다.1) 소비자의 효용함수의 증가는 통화요

1) 소비자의 효용함수의 증가는 통화요 ()와 기본요 ()에 

의해 결정되어진다. 만일 통화요 (혹은 기본요 )이 상승

()와 기본요 ()에 의해 결정되어진다. 만일 통

화요 (혹은 기본요 )이 상승하게 되면, 소비자의 

효용은 감소하게 되며, 통화요 (혹은 기본요 )이 

하락하게 되면 반 로 소비자의 효용은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한 기간통신 사업자의 시장 유율이 

기간통신 사업자의 통화요   기본요 뿐만 아니

라 인터넷 화 사업자의 통화요   기본요 의 

함수로 표시된 이유는 인터넷 화 서비스의 가격 

수 이 낮아짐으로써 인터넷 화 서비스의 총순 효

용함수가 커지게 되고 결국 우변 ( mpvmpv jjiii − ,(),([

km j ×)], )의 값이 작아지기 때문이다. 한 k값(기간

통신 서비스에 한 인터넷 화 서비스의 체정도)

이 커지면, 기간통신서비스의 경우 인터넷 화 서비

스에 의해 시장이 잠식당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

한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분석하게 될 분석결과를 보다 명확히 하

기 하여 앞서 정의된 소비자들이 통신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효용함수인 ]x[u 와 이 효

용함수에 따른 효용극 화 1계 조건을 활용하여 나

타나는 수요함수 )p(x 를 보다 구체화하여 제시하

고자 한다. 분석의 편의를 하여 본 연구에서는 
2

2
1 bxax]x[u −= 로 정의하 으며, 효용극 화 1계 

조건인 p]x[u' = 를 활용하여 수요함수 )p(x 를 정

의하 다. 도출된 수요함수의 형태는 a()p(x −=

b/)p 과 같다. 한 이러한 소비자 효용함수  수

요함수를 통해 도출된 총 순효용함수는 iii ]m,p[v

i
2

i mb2/)pa( −−= 2)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의 기본 수식을 토 로 다음 에서는 인터넷 

화 사업자가 정산유형을 망 이용에 따른 속료

를 이부요 제하에서 지불할 때 상호 무정산, 정률

제, 정액제의 세 가지 경우가 있다고 보고 이에 따

른 각각의 이윤식을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각 이윤

식의 세부 항의 편리한 분석을 해 한쪽에서 일방

으로 상호 속료를 지불하는 일방향 상호 속의 

이윤식 모형을 도출해서 각각의 이윤식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다.

하게 되면, 소비자의 효용은 감소하게 되며, 통화요 (혹은 

기본요 )이 하락하게 되면 반 로 소비자의 효용은 증가하

게 되는 것이다.

2) )m,p(v iii 는 iiii m)p(xp)]p(x[u −− 로 정의하 기 때

문에 각각의 구체 인 소비자 효용함수 형태  수요함수 

형태를 입하여 산출한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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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간통신 사업자와 인터넷 화 사업자와 

이윤식 정의

3.1 이부요 제(two-part tariff) 하에서 무

정산일 경우

만일 상호간에 속료에 해  정산하지 않

는다면 기간통신 사업자 의 이윤식( iΠ )과 인터넷

화 사업자  이윤식( jΠ )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iiiiiijiiiiiii fmnscppxsnscppxsns −+−+−=Π  (7a)

)()]([)]([ jjjjjjijjjjjjj fmnscppxsnscppxsns −+−+−=Π (7b)

의 이윤식에서 ic 는 통화에 따라 발생하는 기간

통신사업자의 통화당 가변비용이며, if 는 기간통신

사업자의 망 구축에 따른 고정비용이다. 한 it 는 

인터넷 화 사업자로부터 얻게 되는 속료이며, is
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시장 유율을 의미한다. 

재 데이터망과 화계망 사이에는 상호정산요

율을 용하고 있으므로 상호간 무정산을 가정한 

의 이윤식은 실 으로 향후 존재가 불가능하다

고 볼 수 있으나 앞으로 개될 이윤식들을 비교 

설명하기 한 기본식으로 정의해 보았다. 

화계 망과 데이터망간 속 통화료에 한 별

도의 정산이 없는 경우의 기간통신 사업자 의 이

윤식( iΠ )과 인터넷 화 사업자 의 이윤식( jΠ )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iiijiiijiiiiiii fmnstcppxsnscppxsns −+−−+−=Π

(8a)

 )()]([)]([)]([ jjjjjijijjjijjjjjjj fmnsctpxsnscppxsnscppxsns −+−+−+−=Π  (8b)

각 사업자별 이윤식의 구성은 On-Net Call, Off-Net 

Call  기본요 ( )에 따른 수입 등 3가지 수익 

항목이 공통항으로 포함되어있다. On-Net Call의 경

우 사업자의 시장 유율을 로 가정하고 서비스 

가입자와 서비스 가입자간 수요함수가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On-Net Call의 통화량은 확률상 ]p[xsns iii

이 되므로, 첫 번째 항인 )cp](p[xsns iiiii − 의 경

우 기간통신 사업자가 On-Net Call에 따라 발생하

는 이윤식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Off-Net Call

의 경우에는 ]p[xsns iji 이 된다. 두 번째 항인 

)]([ jiiiji tcppxsns −− 는 Off-Net Call항목으로 통화

시 발생하는 자신의 원가뿐만 아니라 인터넷 화 

사업자에게 지불되는 속통신료가 상호 속요율에 

근거한 비용항목으로 계상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 로 인터넷사업자의 이윤식에는 그에 따른 

수익항목 )]([ jjiji ctpxsns − 이 추가로 포함되어 있으

며 속료에 따른 비용항목은 정의되지 않는다. 마

지막 항인 )fm(ns iii − 은 기본요 에 따른 수익 항목

이다.

의 이윤식 을 통해서 화계 망과 데이터망간 

속 통화료에 한 사업자간 별도의 정산이 이루

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서비스 가격을 책정하는 데 

있어 기간통신 사업자의 이윤식은 인터넷 화 사업

자의 요 과 독립 인 형태로 이루어지게 됨을 알 

수 있다.

3.2 이부요 제 하에서 정률제 방식 

이에 반해 인터넷 화 사업자가 기간통신 사업자

의 가입자망 이용의 이용 가에 한 정산이 이루

어지되, 그 정산방식을 각각의 통화량 발생에 따라 

부과하게 되는 정률제 방식을 취하 을 경우, 기간

통신 사업자 의 이윤식( iΠ )과 인터넷 화 사업자 

의 이윤식( jΠ )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iiiiijijjiiijiiiiiii fmnsctpxsnstcppxsnscppxsns −+−+−−+−=Π   

(9a)

)()]([)]([)]([ jjjjjijiijjjijjjjjjj fmnsctpxsnstcppxsnscppxsns −+−+−−+−=Π  

(9b)

정률제 시행시 기간통신사업자의 이윤식을 살펴

보면, 먼  두 번째 항, )]([ jiiiji tcppxsns −−  에서 

속료가 비용으로 차감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기

간통신사업자의 이윤은 추가 으로 인터넷 화 사업

자들에게 가입자 망에 한 이용 가를 지불하게 

됨으로 인해 총 가입자 수에 두 사업자의 시장 유

율  인터넷 화 사업자의 수요함수를 곱한 [ji xsns

][ ipx 에 패킷망 이용 가에 비례하는 속료를 곱한 

액만큼 감소하게 된다. 여기에 인터넷 화 사업자

로부터 기간망 이용에 따른, )ct](p[xsns iijij − 만큼의 

추가이윤 항목이 추가되는데, 이것은 기간통신 사업

자가 지불하게 되는 속료 수입에서 고정비용을 

차감한 값과 총 가입자  기간통신 사업자의 수요

함수의 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의 기간통신 사업자  인터넷 화 사업자의 

이윤식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앞서 무정산일 경우와

는 달리 기간통신 사업자의 이윤식은 인터넷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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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 가격에 한 함수형태( )p,p(f jii =Π )로 나

타난다는 을 알 수 있으며 인터넷 화 사업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3.3 이부요 제 하에서의 정액제 방식

각 사업자가 가입자망 이용에 한 이용 가를 

지불하되, 지불방식이 각각의 통화량(traffic)에 따라 

부과하게 되는 정률제 방식이 아닌 인터넷 화 사

업자의 가입자 기 으로 일정액의 이용 가를 지불

하는 형태인 정액제 방식의 속료 정산방식을 취

하 을 경우, 각각의 사업자별 이윤식은 다음과 같

이 변화하게 된다. 

정액제 방식 하에서의 기간통신사업자 의 이윤

식( iΠ )과 인터넷 화 사업자 의 이윤식( jΠ )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ijiiiijjijiiijiiiiiii tnsfmnscpxsnstcppxsnscppxsns +−+−+−−+−=Π )()]([)]([)]([  

(10a)

)()]([)]([)]([ ijjjjjijijjjijjjjjjj tfmnsctpxsnscppxsnscppxsns −−+−+−+−=Π  

(10b)

기간통신 사업자의 이윤식( iΠ )을 살펴보면, 크게 

On-net Call에 따른 이윤, Off-net Call, 기본요 에 

따른 이윤은 무 정산시  정률제 방식의 수익구조

와 동일하다. 단, Incoming Call수익 구조는 비용발

생 항목으로 변화하게 되며 인터넷 화 사업자로부

터 받는 정액제 속료 수입인 ijtns 이 추가로 발생

하게 된다. 이러한 정액제 하에서의 속료 수입의 

특징은 속료 수입이 인터넷 화 사업자()의 수요

함수( ][ jpx )에 따른 곱의 합으로 도출되는 것이 아

닌 단지 인터넷 화 사업자()의 시장 유율( js )의 

함수로 도출된다는 것이다. 속료 수입이 인터넷 

화 사업자의 시장 유율의 함수로 나타남에 따라 

결국 기간통신 사업자가 통화량을 증가시켜도 일정

액의 속료만을 지불하게 되는 것이 정액제의 특

징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정액제형태의 속료 정

산방식을 택하는 인터넷 화 사업자( jΠ )의 이윤식

에는 기본요 에 따른 수익항목 )( jiii tfmns −− 에서 

속료가 계상된다. 

의 기간통신 사업자  인터넷 화 사업자의 

이윤식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앞서 정률제와 마찬가

지로 기간통신 사업자의 이윤식은 인터넷 화 서비

스의 가격에 한 함수형태( )p,p(f jii =Π )로 나타나

며 이는 인터넷사업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3.4 정의된 이윤식을 통한 기본분석 모형

앞서 살펴본 다양한 형태의 이윤식을 토 로 하

여 데이터망과 화계 망간의 상호 속료 정산유형

에 따른 사업자별 이윤극 화 1차 조건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0m/]m,m,p,p[  and  0p/]m,m,p,p[
0m/]m,m,p,p[  and  0p/]m,m,p,p[

jjijijjjijij

ijijiiijijii

=∂∂=∂∂

=∂∂=∂∂

ΠΠ

ΠΠ

 (11)

이러한 사업자별 이윤극 화 1계 조건을 통해 각각

의 조건별 통화요 (
*
j

*
i p,p ),  기본요 (

*
j

*
i m,m )을 

도출하여 kmpvmpvsmmpps jjjiiiijijii ×−+= )],(),([),,,( 0

에 따라 향후 기간통신 사업자의 시장 유율과 인

터넷 화 사업자의 시장 유율을 측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k값의 변화에 따라 인터넷 화 서

비스의 기간통신 사업자 망사용에 따른 속료 부

과시 인터넷 화 서비스의 시장 성공여부  통신

시장에서의 경쟁 활성화 기여정도 한 악할 수 

있다. 

한 기간통신 사업자가 가입자망 속료 부과시 

이를 통화량에 따라 속료를 부과하는 정액제와 

leased facility 형식의 속료를 부과하는 정률제 방

식  어떠한 속료 부과체계가 경쟁 활성화는 물

론 체 사회후생  측면에서 바람직한 속료 부

과방법인지를 검토할 수 있게 된다. 

Ⅵ. 분석결과 

4.1 화계 망과 데이터망간 속료 무정산시

앞서 정의된 화계망과 데이터망간 속시 속 

통화료에 한 무정산원칙이 이루어졌을 경우의 각

각의 이윤식 iΠ 와 jΠ 에서 균형 통화요  
**
ji

p,p 과 

균형 기본요  
**
ji

m,m 의 수 은 ii m,p , jj mp , 로 미분

하여 이를 극 화 할 수 있는 값, 즉 미분값이 0이 

되는 극 값을 찾아서 구할 수 있다. 앞에서 설명한 

이윤식을 통해 구한 기간통신 사업자와 인터넷 화 

사업자와의 이윤식을 극 화할 수 있는 균형 통화

요 과 기본요 을 구해보면 다음과 같다.

            jjii tscp ** +=

            )( ****
ijiiii pxtsfksm −+−=  (12a)

     jcp
j
=*

     jiijjiijjjj tpxsscpxssfksm )()()()( ******** −+−−+−=  (1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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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간에  정산하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해 

볼 때 기간통신 사업자의 기본요 은 )( **
ii

pxst j 만큼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기간통신 사업자가 

가입자 망 이용에 한 추가 인 상호정산요율을 

지불하게 됨으로 인한 통화요 의 인상에 의해 발

생할 수 있는 가격경쟁력 약화에 의한 추가  시장

유율의 감소를 차단하기 해 기본요 을 )( **
ii

pxst j

만큼 인하한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인터넷 화 사업자는 통화요 은 변

화가 없으며, 기본요 에서 ijjiij sscpxss )()()( ***** −+−−

ji tpx )( *
만큼의 변량이 발생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만일 기간통신 사업자의 시장 유율이 인터넷 화 

사업자 사업자의 시장 유율보다 클 경우 이 변량

은 음수이며 인터넷 화 사업자의 시장 유율이 

기간통신사업자의 시장 유율보다 많다면 이 변량은 

양수로 작용한다. 

상호 무정산일 때와 비교해 볼 경우, 이러한 분

석결과는 인터넷 화 사업자의 경우, 기간통신 사업

자의 통화요 은 인상되고 기본요 은 감소한 상황에

서, 자신의 이윤극 화를 해 변동되는 액이며, 기

간통신 사업자와 동일하게 요 을 인상하게 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액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요

인상으로 인해 인터넷 화 사업자가 추가 인 속

료 수입을 얻게 된다고 하더라도 기간통신 사업자에 

비해 가격경쟁력에서 우 를 할 수 없게 됨으로써 

두 사업자간의 시장 유율은 변화가 없게 된다.

인터넷 화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간통신 사업자

로부터 얻게 되는 속료를 상호 속요율에 근거하

여 정산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통화요 에 

용, 반 인 요 인하를 도모함으로써 가격경쟁력 

확보  시장 유율 증 를 꾀할 수 있으나, 신 

동일한 수 의 액만큼 기본요 을 인상하여 이윤

을 극 화함은 물론, 재의 시장 유율 수 을 유지

하고, 속료 수입을 망의 효율 인 활용을 한 재

투자  서비스 개선을 한 연구개발등에 투자함으

로써 반 인 서비스 품질 개선을 도모하게 된다.

이는 곧 통신서비스 이용주체인 일반 소비자들이 

느끼게 되는 체감효용을 증가시킬 수 있게 되고, 결

국 가격 인상분과 품질개선에서 오는 효용과의 차

이에 의해 반 인 소비자 후생의 변화 수 이 결

정 될 것이다. 

4.2 화망과 데이터망간의 정률제 속료 정산시

정률제(usage-based-pricing) 정산방식은 서비스 

이용시간에 비례하게 요 을 책정하는 방식이며 기

간통신망에서 인터넷 화망으로 호가 이동할 때에는 

데이터망의 패킷 크기, 즉 트래픽의 양에 따라 과

된다. 인터넷 화망에서 기간통신망으로 정산할 때

에도 정률제가 용되므로 상호간의 이윤식은 칭

된다고 볼 수 있으나 후자의 경우는 회선교환방식

에서 사용되는 상호 속요율이 용되므로 상호간 

양방향 정률제가 용되더라도 요 이나 가변비용이 

책정되는 수 은 서로 다르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정의된 자신들의 이윤식을 바탕으로 각 사

업자별로 이윤을 극 화 하기 한 정 통화요

과 기본요 을 구해보면 다음과 같다. 

jjii tscp ** +=

)()()()()( **********
iijijjiijjiiii pxsttpxsscpxssfksm −−+−−+−=  (13a)

iijj tscp ** +=

)()()()()( **********
jjijiijjiijjjj pxsttpxsscpxssfksm −−+−−+−=  (13b)

의 균형 통화요 과 기본요  식은 기간통신 사

업자와 인터넷 화 사업자가 자신들의 이윤을 극

화 할 수 있는 정 통화요 과 기본요 이다. 정률

제 방식을 통해 속료를 정산하게 될 경우, 기간통

신 사업자는 가입자 망에 한 이용 가를 지불하

지 않았을 경우에 비해 통화요 이 jj ts*
만큼 증가하

게 된다. 

에서 보여지는 각 사업자의 정기본요  정산

식은 칭되는 형태를 이루지만 각 사업자의 시장

유율에 따라 각 사업자의 기본요 의 변량이 상

반되게 나타나게 된다.

먼  기간통신 사업자의 시장 유율이 인터넷

화 사업자보다 더 높을 경우를 알아보자. 기본요

이 상호 무정산일 때와 비교했을 때 기간통신 사업

자의 기본요 은 )()()()()( ********
iijijjiijji pxsttpxsscpxss −−+−−

만큼 변량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가입비 변량 에

서 )( **
iij pxst− 는 기간통신사업자가 가입자 망 이용에 

한 추가 인 이용 가를 지불하게 됨으로 인한 

통화요 의 인상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시장

유율의 감소를 차단하기 해 기본요 을 )( **
iij pxst−  

만큼 인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변량에서 보여지는 ijji cpxss )()( *** +−−

ijji tpxss )()( *** − 는 기간통신 사업자가 인터넷 화 사

업자의 통화요 이 인상되는 상황에서 기간통신 사

업자가 자신의 이윤을 극 화 하기 해 인터넷

화 사업자의 요  인상분만큼 동일하게 기본요 을 

인상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액으로 해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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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뿐만 아니라 재의 시장 유율 수 을 유지

하고, 속료 수입분을 망의 효율 인 활용을 한 

재투자  서비스 개선을 한 연구개발등에 투자

됨으로써 반 인 서비스 품질 개선을 도모하게 

된다.

이러한 변량에 한 해석은 인터넷 화 사업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의 

인터넷 화 사업자의 기본요  증가분은 기간통신 

사업자의 시장 유율을 반 한 ii ts*
으로서 기간통

신 사업자의 시장 유율이 더 높은 상황에서 인터

넷 화 사업자의 통화요  증가분은 기간통신 사업

자의 증가분에 비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인터넷

화 사업자의 기본요 에서 시장 유율 감소를 차

단하기 한 기본요  감소분인 )( **
jji pxst− 을 제외한 

변량인 jiijjiij tpxsscpxss )()()()( ****** −+−− 은 기간통신 사

업자의 변량이 증가분인 것에 반해 여기에서는 감소

분으로 작용한다. 이는 인터넷통화요 이 기간통신 

사업자에 비해 더 높은 비율로 증가한 상황에서 기

본요 까지 높아지면 더 이상 인터넷 화 사업자의 

가격경쟁력은 없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터넷 화 사업자의 망 투자비용은 통화

요 의 증가분에서 더 많은 비 으로 발생하게 된다. 

만일 양 사업자의 시장 유율이 같다면 
**
ji ss = 이 되

므로 양 사업자의 기본요 변량은 모두 감소분이 된다.

 의 각 사업자의 이윤식과 정통화요   기

본요 은 서로 칭인 계에 있으므로 인터넷 화 

사업자의 시장 유율이 더 높을 경우는 그 반 로 

생각하면 될 것이다.

앞서도 언 하 듯이, 시장 유율은 기 시장

유율에(기간통신 사업자와 인터넷 화 사업자간의 

순 효용의 차이× 체율())을 더한 값으로 나타날 

수 있다. 한 총 순 효용함수는 다시 iii a(]m,p[v =

i
2

i mb2/)p −− 와 같이 통화요 과 기본요 에 련된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즉, 통화요   기본요

이 증가할 경우 총 순효용은 감소하게 된다.

정률제 방식 하에서의 상호 속료 정산이 이루어

지게 되면, 각 사업자는 통화요 의 인상을 통해서 

추가 인 속료 정산분을 보 하고자 하고, 가격상

승으로 인한 시장 유율의 하락을 방지하기 해 

기본요 의 가격을 인하하여 반 인 가격의 상승

분을 최소화하는 이윤극 화 정책을 펴게 된다. 하

지만 각 사업자가 동시에 통화요 이 상승되더라도 

통화요  상승폭은 상  사업자의 시장 유율에 비

례하므로 만일 상 사업자의 시장 유율이 더 낮아

서 자신의 통화요 상승폭이 상 사업자에 비해 높

지 않다면 기본요 은 오히려 상 사업자보다 높을 

것이다. 이것은 그 동안 인터넷 사업자가 속료 정

산의 부정 인 측면으로 강조하여, 속료 정산시, 

소비자 가격의 상승으로 소비자 효용도 감소할 것

이라고 주장했던 것과는 달리, 기간통신 사업자 역

시 인터넷 사업자의 속료와 동일한 수 에 비례

한 요 변동으로 요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효용

은 미 정산시에 비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상된다.

4.3 화망과 데이터망간의 정액제 속료 정산시

앞에서 살펴보았던 정액제하의 각 사업자 별 이

윤식을 기 로 하여, 기간통신 사업자와 인터넷 화 

사업자의 이윤을 극 화 할 수 있는 정 통화요

과 기본요 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jji tscp
i

** +=

)()()( *****
iijijjiiii pxstcpxssfksm −−−+−=  (14a)

jcp
j
=*

ijiijjiijjj ttpxsscpxssfksm
j

+−+−−+−= )()()()( ********
  (14b)

*
i

p 와 
*
i

m 는 정액제 형태의 정산방식 하에서의 기간

통신 사업자의 이윤을 극 화 할 수 있는 최 의 

통화요 과 기본요  수 이며, 
*
i

p 와 
*
i

m 는 정액제 

형태의 정산방식 하에서의 인터넷 화 사업자의 이

윤을 극 화 할 수 있는 최 의 통화요 과 기본요

 수 이다. 

기간통신 사업자의 경우, 통화요 은 상호 속요

율이 반 되었으므로 앞의 경우와 다르지 않으며 

기본요 은 상호간 정률제로 정산할 때의 경우와 

같다.

인터넷 화 사업자의 경우 무정산시와 마찬가지

로 가변비용인 jc 와 동일한 가격으로 이윤극 화를 

한 정요 을 산정하는 반면, 기본요 은 인터넷

화 사업자가 지불하는 속료의 형태가 상호 무

정산인 경우의 기본요 에 인터넷 화 사업자가 기

간통신 사업자에게 정액제로 지불하는 속료 it 가 

더해지는 수 으로 정요 이 결정되고 있다. 이는 

기간통신 사업자의 경우 속료 정산으로 인한 수

입이 기본요 의 인하로 작용하지 않음으로써 속

료를 정액제 방식에 의거 정산할지라도 인터넷 화 

사업자에 비해 상 인 가격 경쟁력이 상승하지 

않게 됨을 간 으로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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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제 형태 하에서의 속료 정산으로 각 사업

자가 상 으로 갖게 될 가격경쟁력은 존재하지 않

으며, 가격에 한 함수인 효용의 차이  체율로 

정의된 시장 유율에 있어서도 두 사업자간에는 무

정산시와 비교할 때 변화가 없게 됨을 알 수 있다.

체 으로 보았을 때 속료 수입을 정률제로 

산정하는 기간통신 사업자는 통화요 의 증가분에

서, 속료 수입을 정액제로 산정하는 인터넷 화 

사업자는 기본요 의 증가분에서 얻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통신 사업자는 속료 수입을 가격인하에 반

시키기 보다는 이를 망 설비의 재투자나 품질 개

선을 한 연구개발에 투자한다는 것으로, 이로 인

한 반 인 서비스의 개선  기간통신망은 물론 

인터넷 화의 품질개선을 기 할 수 있게 된다.

Ⅴ. 분석결과의 함의  결론

5.1 인터넷 화의 정산유형별 요  비교

인터넷 화사업자의 정산유형별 가격을 비교해 

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에 제시된 표 1을 보면 통화요 에 있어서 정

률제의 경우 정액제나 무정산시와는 달리 속료로 

지불한 만큼 요 을 인상하여 책정하게 된다. 반면

에 기본요 은 이부요 제 하에서 고정비용에 한 

보상을 한 요 으로써, 정액제 형태로 속료를 

정산할 경우와 정률제 형태로 정산할 경우가 서로 

상이함을 알 수 있다.

에서 볼 수 있듯이, 정액제 하에서와 정률제 

하에서의 정 기본요  수 은 마지막 항에서 정

액제의 경우 it , 정률제의 경우 )( **
jji pxst− 로서, 속료 

부과 방식에 따라 기본요 이 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인터넷 화 사업자의 수요함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갖게 되며, 기간통신 사업자와 인터넷

화 사업자의 시장 유율 차이도 0과 1 사이의 값

표 1. 인터넷 화 사업자의 각 정산유형별 통화요 과 기본
요  비교

구분 통화요 기본요

상호무정

산시
jj cp =*

jjj fksm +−= **

무정산시 jj cp =*
jiijjiijjjj tpxsscpxssfksm )()()()( ******** −+−−+−=

정률제 iijj tscp ** += )()()()()( **********
jjijiijjiijjjj pxsttpxsscpxssfksm −−+−−+−=

정액제 jj cp =*
ijiijjiijjjj ttpxsscpxssfksm +−+−−+−= )()()()( ********

을 갖는다. 여기에 정률제 형태의 정산방식 하에서 

인터넷 사업자의 기본요 은 )p(xst **
i jj 의 액이 차

감되게 된다. 이것은 속료 정산액에 인터넷 화 

사업자의 시장 유율과 수요함수가 곱해진 액으

로, 역시 0과 1사이의 작은 액이다. 그러므로 정

률제의 기본요 은 정액제에 비해 다소 낮다고 볼 

수 있다. 기본요 의 크기는 작은 순서 로 정률제, 

무정산시, 정액제의 순이다.

5.2 인터넷 화의 시장 유율과 통화량의 계 

분석

이번엔 정률제하에서 인터넷 화를 사용할 경우 

정액제 하에서 인터넷 화를 사용할 때 보다 렴

하게 사용할 수 있는 통화량을 수식으로 표 해보

았다. "{(통화량) × (정률제의 통화요 )} + (정률제의 

기본요 ) = {(통화량) × (정액제의 통화요 )} + 정률

제의 기본요 "의 항등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화 사

업자의 시장 유율인 js 에 한 식인 통화량 )( jsY

를 도출해 냈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
*

*
* 1
)(

i

jj
j s

pxs
sY

+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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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인터넷 화의 시장 유율과 정률제와 정액제의 요
이 일치하는 통화량의 계

의 그래 에서 축은 인터넷 화 사업자의 시

장 유율, 그리고 축은 해당 유율에서 정률제가 

정액제보다 더 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한계 통화

량을 보여주고 있다. 기본요  자체만으로 볼 때에

는 정률제가 더 렴하지만 인터넷 화의 시장 

유율이 약 0.5이상을 넘지 않는 이상 통화요 을 합

산할 경우 인터넷 화를 정액제보다 렴하게 사

용할 수 있는 통화량은 극히 미미함을 알 수 있다. 

이번에는 앞에서 언 되었던 소비자 효용함수  

수요 함수를 통해 도출된 총순효용함수 수식인 

),( jjj mpv 를 정액제인 경우와 정률제일때의 경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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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정률제와 정액제의 총 순 효용함수 비교

나 어 앞서 도출했던 각각의 가입비와 통화료 산

정식을 입하여 그래 로 나타내었다.

의 그래 에서 축은 앞서 말한 소비자 총 순 

효용을 나타내며 축은 인터넷 화의 시장 유율

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 에서는 정액제와 정률제, 

두 가지 경우의 총순효용함수곡선이며 반에 정액

제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인터넷 화의 

유율이 시장의 반가량을 차지한 이후부터는 소비

자의 총 순 효용함수는 정률제일 경우에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로, 효율 인 연

구결과를 해 속료, 가변비용, 수요함수의 계수 

등은 실제 가능한 임의의 값을 입해서 시뮬 이

션을 실시했으며 실제 값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여러 가지 다양한 경우를 고려해 임의의 값

을 입해본 결과 어느 경우에도 기본 인 형태는 

크게 변함이 없었으므로 실과 가장 유사한 형태

라고 가정할 수 있었다. 아래는 의 그래 의 의미

를 보다 효과 으로 보여주기 해 정액제의 총 순 

효용함수에서 정률제의 총 순 효용함수를 차감한 

함수의 그래 를 보여주고 있다. 

지 까지 인터넷 화 사업자의 이윤식을 통해 인

터넷 화의 정산식을 구하고 그에 따른 시장  의

미를 분석해보았다. 이를 통해서 인터넷 화의 요  

0.2 0.4 0.6 0.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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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정률제일 경우의 총 순 효용] - [정액제일 경우의 
총 순 효용]’과 인터넷 화의 시장 유율간의 계 

정산식은 인터넷사업자의 시장 유율과 함께 가변

으로 변동하는 함수이며 소비자후생에 매우 직

인 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소비자후생 

측면과 신규서비스의 활성화를 고려한다면  시

에서는 정액제의 사용이 권장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러나 향후 인터넷 화 소비자의 평균통화량이 지

 수 보다 히 높아질 경우, 그리고 인터넷 

화의 시장 유율이 지 보다 훨씬 증가해서 기간

통신의 체율이 높아질 경우에 소비자 후생과 망

투자비용의 효과 인 활용을 해 정률제로 환하

는 것도 가능 할 것이다. 단, 이 경우 최근 인터넷

종량제의 사회  반발을 상기해볼 때, 소비자후생과 

더 나은 서비스를 한 소비자의 사회  인식개선

이 가장 먼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5.3 분석결과의 함의

이부요 제 하에서 재 통신법에 규정되어 있는 

데이터망과 화계망간 속시 속 통화료에 한 

무정산 원칙에서 기간통신 사업자의 가입자 망 

속료 부과정책으로의 변화는 통신서비스 시장의 경

쟁이 치열해 지면서 기존 기간통신 사업자의 수익

성이 악화되고 특히 기술의 발 으로 인해 인터넷

화 서비스의 통화품질 향상이 인터넷 화 서비스

의 기간통신 서비스의 체 상을 진시키는 시

에서 가입자 망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들을 

심으로 타 망을 이용함에 따라 이에 한 이용 가

를 지불하여야 함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화계 망과 데이터망간의 무정산원칙에서 정산

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화하게 되면, 당

연히 인터넷 화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서비스를 제

공하는 데에 따른 추가원가가 발생하여 이에 한 

추가원가를 보상하기 하여 인터넷 화 서비스의 

요 인상이 불가피하게 된다. 

인터넷 화의 활성화로 인해 향후 인터넷 화 서

비스가 기존의 기간통신 서비스를 큰 폭으로 체

하게 되어, 통신서비스 시장 내에서의 인터넷 화 

서비스가 차지하는 유률이 높아지게 될 경우에는, 

화계 망과 데이터망간의 속시 무정산원칙은 결

국 기간통신 사업자들의 망에 한 신규 투자는 물

론 망 개발  신규 서비스 개발 등에 한 투자 

유인을 감소시키는 부작용으로 작용하여 망이 황폐

화될 뿐만 아니라 통신시장 체에 불황을 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게 된다. 

인터넷 화 서비스의 시장 확 는 화계 망과 

데이터망간 속시 속통화료에 한 정산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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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증  시키고 있으며 최근 속 통화료의 정산

요 부과가 결정되면서 인터넷 화 서비스의 요 은 

인상될 것으로 상된다. 결국 이러한 인터넷 화 

서비스의 요  인상은 소비자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상되며, 기간통신 사업자들에게는 속

료 수입의 추가 증가로 인해, 자신들의 기존 기간통

신 서비스의 가격인하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상된다. 

만일 재 기간통신 서비스와 보완  계를 유

지하고 있는 인터넷 화 서비스가 향후 기간통신 

서비스를 체할 수 있을 만큼 성장, 발 하여 향후 

이들간의 서비스 계가 경쟁  서비스 계  형

태로 변화하게 되면, 가입자 망을 보유하고 있는 기

간통신 사업자들의 입장에서는 경쟁  계에 있는 

인터넷 화 사업자들에 의해 사용되어져 발생되는 

원가를 기간통신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은 당연히 

부당한 경쟁논리 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러한 문제는 재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망 세

분화 규제정책(LLU: Local Loop Unbundling)과 흡

사한 상황으로 악될 수 있다. 지 까지 LLU는 

통신시장의 경쟁 진이라는 명제를 달성하기 한 

최소한의 정책  기제로 인식되어 왔으며, 이를 

해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통신규제 기 들은 

기존 지배  통신사업자 들에게 하나의 의무로 부

여하여왔다. 물론 LLU를 통해 통신시장 내 신규사

업자의 진입을 진하고 기존사업자와 신규사업자간

의 유효경쟁체제를 확립할 수 있는 기 를 마련해 

주었다는 에 있어서는 어느 구도 이에 한 이

견을 제시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기존 지배  통신사업자  규

제기 을 심으로 LLU에 비 인 견해가 두되

기 시작하 다. 다시 말해, 최근의 지나치게 과도한 

LLU 정책기제 사용으로 인해 원래 LLU를 통해 달

성하고자 하 던 명제 이외에 다양한 생  폐

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지하기 시작하 다

는 이다. 를 들어, 최근의 FCC는 미국 내 기존 

지역 화사업자(RBOC)에게 과도한 LLU 의무를 부

과함에 따라 기존 지역 화 사업자들은 신규 망 투

자 계획을 보류하거나 혹은 취소하는 등 망 투자에 

소홀하게 되거나 혹은 새로운 망 구축을 하는데 있

어 방해 요인으로 작용하 다는 견해를 낸 바 있다. 

이러한 신규 망 투자계획의 축소  폐지는 결국 

통신장비 산업의 수요를 축시켜, 미국 통신시장 

체 으로 불황을 맞게 된 것이 단 인 라 할 

수 있다. 

물론 LLU를 통해 통신시장의 진입장벽이 낮아지

게 되어, 신규사업자 들이 쉽게 통신시장에 참여하

게 되고, 이를 통해 통신시장 체 으로 경쟁이 활

성화됨으로써 소비자들의 통신 요 이 하락하는 등 

소비자 후생  에서는 바람직한 부분이 있었으

나, 과도한 LLU 규제는 결국 통신산업의 불황을 

진시킨 하나의 계기를 마련하 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만일 지 까지와 같이 화계 망과 데이터망간 

속통화료에 한 무정산원칙이 지속되었을 경우에

도 에서 제시한 LLU의 와 같은 유사한 문제

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지 까지 인터넷 화 

서비스의 경우 기존 유선 혹은 무선통신 서비스에 

비해 히 품질이 떨어지고 PC to Phone 혹은 

PC to PC 서비스가 가지는 서비스의 한계성으로 

인해 인터넷 화 서비스가 기존의 통신서비스를 

체할 수 있는 안  서비스로 인식되지 못하 을 

경우 화계 망과 데이터망간 속통화료에 한 

무정산원칙의 문제는 단순히 원가부담을 가 지는

가 혹은 무임승차(Free Riding) 여부가 발생하는 가

에 한 문제만을 고려하면 되었다. 

향후 인터넷 화 서비스의 품질이 향상되어지고 

PC to Phone, PC to PC에 집 되어 있는 서비스

의 형태가 IP Phone to PC, IP Phone to IP Phone

의 서비스 형태로 확장되어지게 된다면, 인터넷 화

서비스가 기존의 기간통신 서비스와 경쟁 계에 놓

이게 되거나 혹은 체 서비스로 등장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따라서 인터넷 화 서비스가 기간통신 서비스의 

체  서비스로 새롭게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화

계 망과 데이터망간 속통화료의 무정산원칙을 그

로 유지한다는 것은 일시 으로는 소비자 혹은 

가입자들에게 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그러나 장기 으로는 봤을 

때, 앞서 살펴본 LLU 규제와 유사한 문제 이라 

할 수 있는 기존 기간통신 사업자들의 신규 망 투

자  신규 서비스 개발의 유인을 반감시키는 역작

용을 유발하여 결국 통신시장 체의 불황을 가져

오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화계 망과 데이터망간의 속료 부과방침이 과

거의 무정산 원칙에서 정산원칙으로 변화하게 됨으

로 인해, 품질면에서 기간통신 서비스에 비해 상

으로 열 에 있으나 렴한 가격정책을 통해 시

장을 공략하고 있는 인터넷 화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존에 부담하고 있는 망 사용료에 더해 추가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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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가입자 망 사용료를 지불함으로써 추가 인 원

가부담이 발생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추가  원가

부담은 결국 인터넷 화 서비스의 가격을 인상시키

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인터넷 화 서비스의 가격인상은 그들이 지니고 

있는 유일한 장 이라 할 수 있는 가격경쟁력을 약

화시켜 인터넷 화 서비스 확산에 부정 인 향을 

미칠 수도 있으며 향후 인터넷 화 서비스 도입  

확산에 따른 통신시장의 무한경쟁체제 도입이라는 

명제 한 을 받을 수도 있다. 정률제 방식과 

마찬가지로 정액제 방식의 경우에도 기간통신사업자

와 인터넷 화 사업자의 통신요 을 공히 인상시키

게 되는 향을 미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

서 정률제 하에서 발생할 것으로 상되는 인터넷

화사업자의 시장진입은 정액제에 비해 보다 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추가 인 속료 부과(기간통

신 사업자 입장에서는 수입)는 동일한 크기만큼 기

간통신 사업자  인터넷 화 사업자의 기본요 에 

반 됨으로써 인터넷 화 사업자의 시장 유율 감소

를 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은 비록 동

일한 크기로 인터넷 화사업자와 기간통신 사업자의 

기본요 의 인상을 래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소비

자들이 이 동일한 크기의 요 인상을 동일한 효용 

감소로 받아들일 것인가에 해서는 추가 인 분석

이 필요하다. 

특히 이번에 결정된 정액제 형태의 정산방식의 

경우에는 트래픽 측정의 부담이 없으며, 행 데이

터 이용요  체계와도 일치하는 등 정책 , 제도  

측면에서 일 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에서 가입

자 망 이용 가의 정산에 있어서는 정률제 방식에 

비해 정액제 방식이 상 으로 우월할 것으로 

단된다. 그러나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인터넷 화

의 시장 유율의 증가하며 기존 기간통신 망을 

체할 수 에 이르게 되면 효용의 측면에서 정률제

요 방식의 도입이 보다 효과 일 수 있다. 

5.3 인터넷 화 활성을 한 제언

재 인터넷 화서비스의 낮은 품질의 단 과 이

동성 결여의 문제가 해결될 기미를 보임에도 불구하

고 아직까지 기존 인터넷 화 사업자들이 안고 있는 

업손실이라는 고질 인 문제 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 있으며, 통신 시장 내에서도 하나의 독립  

서비스로 자리매김 하지 못한 것 한 사실이다. 

특히 아직까지 인터넷 화 서비스만을 통해 발생

하는 수익조차 산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존 

기간통신 사업자들로부터 인터넷 화 서비스제공을 

해 임 하는 망 사용료  속료만 매년 수십억

원씩 지출되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 화 사업자들이 안고 있는 고질

인 수익성 결여에 더 나아가 추가 인 속료 부담

을 부가하는 것은 인터넷 화 사업자들이 재 유

일하게 가지고 있는 경쟁  무기인 렴한 서비스 

요 에 부담을 래하게 되어, 이는 곧 인터넷 화 

서비스의 경쟁력 약화를 가지고 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가입자 망에 한 추가 인 속료 

산정이 이루어 질 경우에는 반드시 인터넷 화서

비스의 경쟁력을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재 상황에서 속료 정산

원칙이 부가 되어진다고 하더라도 인터넷 화서비스

의 경쟁력을 약화시키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인 정액

제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단되며 향후 시장 유율

에 따른 요  변화와 소비자후생의 추이를 고려하

여 정률제로의 변환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향후 인터넷 화 서비스 시장이 확 될 것은 

구도 거부할 수 없는 사실로 굳어져 가고 있다. 하

지만 그 에 시장을 정립하고 문제들을 하나씩 해

결해 나갈 수 없다면 인터넷 화 서비스는 소문만 

무성한 잔치로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통신 각 분야

에 큰 연쇄 장을 불러올 수도 있을 것이다. 

기존 기간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에게

는 인터넷 화 서비스의 활성화가 기존의 자신들의 

고유 역이었던 고수익의 통신시장을 빼앗긴다고 

여기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향후 기존 기간

통신시장의 경계 역이 허물어지고 통합화되며, 개

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PSTN 망을 고집

하는 것은 결국 시장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

는 일이다. 2004년 10월 한국IDC가 발간한 '한국 

VoIP 장비 시장 분석  망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703억원에 불과하던 인터넷 화의 체 

장비 시장은 향후 5년간 연 평균 성장률(CAGR) 

41.3%를 기록, 2008년에는 2579억 원으로 증가할 

것이며 이러한 인터넷 화의 빠른 성장세로 인해 

기존 PSTN시장이 완 히 체 될 수 있다고 망

하고 있다.

한 인터넷 화 사업자들은 과거의 인터넷 화 

서비스가 단순히 요  감이라는 고객서비스측면만

이 아니라 이동 화 사용자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는 에서 주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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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유선통신 사업자들은 무선

통신 사업자들과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나

아가 향후 기업의 생존을 좌우할 수 있는 신규 비

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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